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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1.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

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해 세

월호 1주기 집회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등을 위반

했다는 이유다. 

 

2. 한상균 위원장은 200만 촛불의 한결같은 요구를 1년 앞서 대변하며 “박근혜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을 기치로 민중총궐기를 이끌었다. 쉬운 해고 반대, 농산물 가격 보장,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 역사교과서 중단, 사드배치 반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등 민중적 

요구를 대변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민중 탄압과 재벌의 수탈에 맞서서 도

탄에 빠진 민중의 삶을 되살리기 위한 투쟁에 앞장선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정세의 커다란 변화에 따라 다소의 감형이 이뤄졌을 뿐,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집회의 자유에 입각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

하고 정권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한 1심 중형 판결의 연장선에 있는 반민중적

인 판결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4.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특히 11월 

14일 일부 조치는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처음부터 차벽을 쳐 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살인

적인 진압을 자행하여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

우 인색하게 묻는 반면 실질적인 책임은 모두 한상균 위원장 등에게 덮어씌운 불공정하

기 짝이 없는 판결이다. 최근 청와대 인근에서 벌어진 수백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평화적

으로 치러진 것을 볼 때 당시 경찰의 대응이 얼마나 과도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

한 사례다. 

5. 이에 우리는 반민중적이고 불공정하게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

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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